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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1世紀に日本にとって最大の課題が早いスピードで進行される高齡化であると叫ばれ、社

會保障制度の拔本的な改革が急務であると廣く認識させている。高齡者政策は、これから日
本の行く道を示す里程標になるはずである。從って、日本で高齡社會を向かえて考える福祉
社會の將來は、單なる経濟や財政上の問題ではなく、むしろ新しいタイプの社會における說
得あるいは意思決定の問題になると考えているらしい。小論は、高齡者福祉政策の轉換とと
もにそのような日本の福祉システムを明らかにし、これからの方向性を予想しようとするも
のである。そのため、本文の中でEsping-Andersenの福祉國家を分類する三つの枠組を借
りて日本の福祉システムや福祉政策の特徵を說明する試み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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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일본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이전과 더불어 80년대 이후 땜질식 처방이 반복

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고령자복지정책이 논의의 중점이 되어 근래 복지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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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960～70년대에 걸친 급속한 고령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은 무척 크

다. 급격한 고령화 자체가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위기 인식을 파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복지제도 그 자체가 논의의 중심

이 되고 있는 듯하다. 즉,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공평’에 대한 의식구조, 그 경우에 발생하는 코스트를 각 계층 간 어

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담 배분’에 관한 룰, 또한 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절차적 정의’라는 세 가지 규범적 요소를 구체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경우, 단순히 합리적 선택이라는 방향의 전제만으로 규범적 요소를 포함

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초기 정책이념을 확고하게 구축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도 있다.

당연히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어떤 특정한 가치나 이념논

쟁도 필요할 것이다. 밀너(H. Milner)에 따르면 복지반동을 상징하는 감세 제

안 프로포지션 13에 찬성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화이트칼라도, 감세에 반대하는 

사민당에게 투표하는 스웨덴의 화이트칼라도 투표행위로서는 합리적이다. 캘리

포니아의 화이트칼라에게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은 독립심이 결여된 

빈곤층에게 ‘버려지는 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스웨덴의 화이

트칼라에게 복지는 자신들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복지정책에 대한 규범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요소는 역사적 배경, 계급의식 등으로부터 생

성되는 것보다 오히려 국지국가 제도 그자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

다(Rothstein, 1994, 162-175, 임성근, 2001 재인용).

따라서 복지국가 제도 및 어떻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라는 기본

적인 고민이 부족한 가운데 경제성장기를 보낸 일본이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하

여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것도 당연한 일인 듯싶다. 우선 제도적 기반이 타 선

진공업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확실히 21세기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소자·고령대책임에는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의 발본적 개혁이 국가적 급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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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연금, 의료, 실업, 개호(간병) 등 개별, 분야별

로 종합적이고 상호적인 맥락이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측면에 대해 神野直彦, 金子勝 등 일본 내 대표적인 

학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을 목소리 높여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

자․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제도의 사회보장부담 증대 위험만 강조되고 있

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금개혁이나 의료보험개혁 등은 전반적

으로 고부담 저급부의 방향으로 단순한 개혁안만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사실

이다.

고령자 증대는 동시에 고령사회특유의 행정수요를 발생시키며 그에 따른 종

합적 시각의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고령사회에 따른 대책은 다름 아닌 인생60

에 맞추어진 라이프 사이클을 인생80으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사회 전 부분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을 늘려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개혁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전환 내지 수정이 아닌 

근본적 개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민이 일본정부

의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향에서 조금씩 모습을 보이며 구

체성을 띠고 있다.

소고는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며 앞으

로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방향을 전망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복지제도의 전환과정의 특징적 요소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1)에 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사회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벗어나 새로운 협

력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들의 최대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에스핑앤더슨은 그의 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복수의 모델

간의 경계 사례로서 위치 지었다(Esping-Andersen, 1999).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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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고령사회와 고령자 복지정책
1.1. 일본 고령사회의 현황

1.1.1. 초고령사회의 대두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본다면, 2005년에 고령화률 

2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은 이후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자의 증가가 계속되어 고령화가 일층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년 

후의 2055년에는 고령자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 어느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전 인구의 5인에 2인이 고령자가 되는 전례 

없는 고령사회가 현실화되게 된다.

또한 후기 고령자가 전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2035년에는 20%를 넘

어 2055년에는 26.5%에 도달, 전 인구의 4인에 1인은 후기고령자가 되는 사회

가 예상된다.

더불어 종래, 도시화에 의해 젊은 층이 빠져나감으로 지방의 문제로 인식되었

던 고령화는 이후 유입되었던 사람들이 고령기에 도달하여 도시부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 전체의 문제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고령사회 도래의 영향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연령

인구로 보면 현재 고령자 1인당 생산연령인구 3.3인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2055년에는 고령자 1인당 생산연령인구 1.3인의 비율이 된다. 이러한 비율의 변

화는 실제 고령자의 불안감과 생산연령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오랜 좌식생활과 다다미문화에 의한 것인지 고령자층에서 24시간 누워

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허약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가족 안에서 해결해왔

던 간병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복지제도자체가 이슈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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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균수명의 추이와 장래추계

자료: 2005년까지는 후생노동성 완전생명표

2015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평성18(2006)년 12월 추계 의 사

망중위가정(死亡中位假定)에 의한 추계결과

1.1.2. 고령사회와 분권-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일본은 2000년 4월 기관위임사무의 전면적인 폐지와 더불어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로 명백히 구분하여, 분권화가 가속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있다2). 그러나 한편, 개호보험의 주체인 자치단체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며 일부에서는 요개호인정 및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광

역연합, 자치단체간 합병이 진전되고 있다.

지방에서의 구도는 자치단체간의 공조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비영리조직, 영

리기업과 행정기관과의 협동을 시도하고 있다. 보육부문에서 먼저 시작한 이러

한 움직임이 공적개호보험의 출범과 더불어 확대되어가고 있다3)

이러한 협동화작업을 진행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공통자본이 지역사회

에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서 풍부하게 존재하

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의 그러한 움직임의 시초는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본 자치단체의 우와노세 요코다시(上乘せ橫だし)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2) 기관위임사무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한 간베(神戶)권고는 일본 점령기 말의 1949년이었다.

3) 보육서비스에서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야간보육, 연장보육, 휴일보육의 수요

에 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급주체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 점에

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복지 수요에 대한 다원주의적 공급의 확대이기 보다는 오

히려 지역에서의 자구적 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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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보건․복지․환경정책에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을 행함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상자의 확대를 환경 분

야에서는 규제 강화를 더욱 강화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 앞서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폭 넓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즉, 우

와노세 요코다시(上乘せ橫だし) 는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지칭하며 아울러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강화와도 

연계가 된다.

우와노세 요코다시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경제우선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혁신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크다. 혁신계 자치단체장 등은 중앙정부 보

다 앞장서 복지 분야의 정책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고령사회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분권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면에서 

국민의 과대한 관심과 기대로 모여 있는 점이 한편으로 분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中邨 章, 1997).
우와노세 요코다시 경향은 계속 이어져 개호보험의 인증단계에서도 치매노인

에 대한 일정이상의 일괄적인 등급판정을 자치단체에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4).

그러나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빠르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어려움은 크다5). 이러한 경향은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입장에서는 분권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이

기도하다.

4) 치매노인의 증상은 다양하며 시간별로도 차이가 있어 개호등급을 판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한편 건강한 치매노인의 요개호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초기에 발

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치매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

편, 치매 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견상 건강과 구별하지 않고 일정등급이상의 판정이 나

오도록 최저선을 정해놓고 요개호도판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02～2007년간 가용재원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 지방재정부담액은 연

평균 17.4%나 급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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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자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2.1. 단계의 개혁과 정책내용(1990년대 이전)

일본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을 펴 왔다.

그 중에 1963년에 책정된 노인 복지법은 노인복지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노인 복지법은 1962년 4월에 개최된 통상국

회에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가, 1962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중에서 선거 

공약으로 공표 되었다. 고령자 복지의 충실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배경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복지수요

를 창출시켰다. 경제우선 정치에 대한 비판은 혁신자치단체를 등장시켜, 혁신계 

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보다 앞장서 새로운 고령자 정책 등을 전

개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동경도(東京都) 분쿄오구(文京區)의 소득조사에 기

반을 두지 않는 보편주의 방식의 노인 의료비 무료제도 정책은 당시로는 획기

적인 시도이다. 동경도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가

며 일본 정부는 노인 의료비 무료제도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입을 이끌어 내기

까지 한다6).

1970년 후반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악화로 복지재정의 억제를 의도한 복지

개선론, 가족간의 상호부조를 강조한 가족주의적 복지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부터 일본 정부는 서구유럽 복지국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자의 정

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되어 진다. 복지 개선론, 가족주의적 

복지론 등의 논리와,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에 의거해서, 공․사의 역할

분담, 자조의 노력을 강조한 복지정책이 80년대에 있어서의 중심적 흐름이 되

었다.

또한 1983년의 노인보험제도 제정이래, 복지정책의 중심은 자치단체로 이양

6) 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은 곧 이은 오일쇼크로 인해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며, 이 정책은 오

히려 일본국민에게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정책의 확대에 일종의 경계의식을 심어주는 역효과

를 가져오며(자민당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한 대대적인 홍보에 의한 면도 있으나) 복지제도의 

확충과 기반마련에 일본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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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의 관여는 축소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이전을 염두에 두어, 1985년 7월, 내각에 

‘장수사회대책 관계각료회의’를 설치했다. 이것은 1973년 4월 13일에 폐지된 

‘노인대책본부’를 대신한 것으로, 작은 정부․민간 활력의 중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서비스를 최소화하며 시장중심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이다.

1986년 1월에는 ‘중앙사회복지심의회’를 열어, 장수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 

시책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여, 21세기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생 50

년 시대에 형성되어진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여, 인생 80년 시대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

의 정치・행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12월에는 후생성(厚生省), 대장성(大藏省), 자치성(自治省) 3대신의 

합의에 의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년 전략(일명 골드 플랜)’이 수립되었다.

골드 플랜은 고령자 보건복지의 분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기반정비를 이끌

어 내면서 재택복지(在宅福祉), 시설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실현해 나갈 10

년간의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골드 플랜은, 일본 정부의 소비세 도입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

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여당 자민당이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0년에 이르러 1963년에 책정된 노인 복지법이 대폭으로 개정되어졌다7).

개정의 결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실시 주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정촌(市町村)
중심으로 옮겨져 온다. 이것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데 고령자 정책이 이용

되어 왔다는 비판으로 인한 점도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어 고령자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7) 노인복지법은 1963년에 공포되어 시행된 94년까지 1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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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인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년월일 주요 내용

1972년 개정

(6월 23일)

법률제 96호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에 의해 제10조의 2(노인의료비

의 지급)를 덧붙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등에 관련 제 36조부터 41조를 추가

1982년 개정

(8월17일)

법률제 80호 노인보건법 의 공포에 의해 노인보건법부터 건강조사(제10조)와 노

인의료비의 지급(제10조의 2) 및 보건소의 기능 중 노인보건시설에의 협력이외의 

규정이 삭제 (제8조)

1990년 개정

(6월 29일)

법률제58호 노인복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에 의해 복지개혁의 총결산의 

하나로서 노인복지법도 대개정이 이루어짐

-제2조(기본적 이념)를 노인은 다년에 걸쳐 사회의 진전에 기여해온바 풍부한 지

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경받아야 되며 삶의 기쁨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락

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된다 라고 개정

-제3조에서는 노인은 고령과 더불어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고 항상 심신

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활동에 참가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으로 개정

-제29조부터 31조, 제 31조의 2부터 4를 추가해서 유료노인홈에 대해서는 설치전

에 신청제에 의해 개설규제를 정하고 사업자단체인 전국유료노인홈협회에 대해서

는 법정법인으로 하여 회원에게 지도 권고하도록 함

1993년에 본래 예상보다 고령자 문제가 심각해져 당국의 정비목표 보다 훨씬 

공적 서비스의 양을 늘려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골드 플랜의 전면

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고 1994년 12월에 당초의 목표량을 수정해서 신 골드 

플랜이 책정되었다. 예를 들면, 골드 플랜에서는 홈 헬파가 10만 인을 목표로 

책정되었으나, 신 골드 플랜에서는 17만 인으로 수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

인원의 확장을 결정했다.

1.2.2. 90년대 이후 주요 정책과 정책방향의 전환

90년대 이후부터의 2단계 정책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별 인구 구성비

의 변화에 대한 대책 중 효과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층이 소

외되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의 단절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고령사회대책은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도로서 이 부분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명

확히 하고 있어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대표할 수 있

는 몇 가지 정책전환을 중심으로 보면 개호보험의 도입 및 고령사회대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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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 고령자고용대책등을 들 수 있다.

1.2.2.1.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와상고령자의 급증에 따라 개호

에 대한 급속한 증대가 예견되는 가운데, 인간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비에 

있어 노인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도입되었다. 네덜란드(1962년),

독일(1995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2000년도부터 실시한 일본의 개호보험

은 새로운 정책의 전개와 재정자금의 투입으로 정책의 내실성을 보여주었다. 고

령자의 개호문제를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장치로 제정된 것이 1997년 개호보험

법(수발보험법)이며, 2004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요개호상태

에 있는 자가 요개호를 인정받아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당사자는 보험 비용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재원과 국가, 자치제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노인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노인시설이나 자신의 집에서 전문개호복지사로부터 개호 서

비스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개호보험의 총사업비가 시작 당시에 4조 3천 엔으

로 만만치가 않았다.

개호보험 실시가 지속될수록 재정난으로 인한 케어인력 부족이 발생하였고 

초기 개호보험관련 주식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 

도산될 위기에 처하는 사업체도 적지 않다. 이는 개호보험의 도입 전에 충분한 

토론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의 개호

보험은 재정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케어플랜을 작

성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개호보험의 시행상의 

문제로 인한 관련 소송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재정적인 문제는 시대적인 경제흐름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Oil crisis)를 거치며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는, 재정적자와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

오고, 마침내 개인 소득의 축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고

복지수준 정책인 개호보험을 진행하였고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편에서 복지절

약책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개호보험제도는 현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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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개호서비스 이용자수는 출발시점보다 2배를 넘는 등 고

령기의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5년 6월 개호보험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① 예방중시

형 시스템에의 전환, ② 시설급부의 개선, ③ 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④ 서

비스 질의 확보·향상, ⑤ 요개호인정사무의 개선 등이다. 한편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0년 4월 149만 명에서 2004년 4월 307만 명으로 약 2배 증가

하였으며, 재택서비스는 95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138% 증가하였다.

표 2)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 상황(개호서비스수급자 수) 
(단위:천인)

총수 요지원등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수급자총수(65세이

상의 수급자)

3,418.9

(100.0)

473.0

(13.8)

1,099.7

(32.2)

539.1

(15.8)

477.7

(14.0)

454.4

(13.3)

375.1

(11.0)

남
950.2

(100.0)

105.8

(11.1)

290.1

(30.5)

174.4

(16.1)

153.4

(16.1)

132.3

(13.9)

94.2

(9.9)

여
2,468.7

(100.0)

367.1

(14.9)

809.6

(32.8)

364.6

(14.8)

324.4

(13.1)

322.1

(13.0)

280.9

(11.4)

자료)후생노동성 개호급부비실태조사월보(평성18(2006)년 4월 심사분)

주: ( )은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단위 :%)

1.2.2.2.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1995년 7월에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

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

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이념으로는 공정하고 활력 있

는 지역사회가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풍요한 사회구축을 내

걸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각각 기본이념에 따라 고령사회대책을 책정하여 이

를 실시하는 책무가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노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8).

또한 중앙정부가 강구해야 할 고령사회시책으로서는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

8) 특히, 개인의 생애에 걸친 건강만들기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

어 특징적이다. 한편, 이를 위해 개인이 행할 세부사항까지 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다소 의

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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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이며, 정부가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의 대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강․복지 분야에 대해서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는 생애에 걸친 건강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고령사회대책은 취업․소득․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조

사연구 등의 추진이라는 폭넓은 시책에 걸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일반회계예산에서 관계예산을 보면 평성18(2006)년도에는 

13조 246억 엔에 이르고 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취업·소득 6조 8,260억 엔, 건

강․복지 6조 1,400억 엔, 학습·사회참가는 216억 엔, 생활환경은 125억 엔, 조

사연구 등의 추진 246억 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의 재정적 부담은 앞으

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표 3) 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일반회계)

자료 :내각부

주1)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에는 일반회계 외에도 특별회계 등이 있음

주2)본표의 예산액은 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으로서 볼 수 있는 항목들만으로 합계를 한 액수임

2006년도에 추진된 고령사회대책에 대해서는 주로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정 , 주생활(住生活)기본법 의 

성립, 고령자, 장애자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성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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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시행

일본에서 의무퇴직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이다. 대기업들

은 1920～30년대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의무퇴직 체계를 갖추기 시

작했고 2차 대전 이후엔 한동안 퇴직 연령이 55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최소 의무퇴직 연령을 60세로 연장토록 권장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를 

받아들인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 1986년 정년 연

장 등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뒤, 수차례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제 확립,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자에 관한 파견사업 특례 창설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며,

정규퇴직 연령연장, 여성퇴직 연령을 남성과 같은 연령으로 인상조정, 완전노령

연금 보험기여 기간연장, 조기퇴직 연금제한, 연금수령액 개선 등을 도입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1994년에 개정되면서 98년 이후엔 퇴직 연령을 60세 

이하로 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또한 2000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다시 개정하

면서 의무퇴직 연령을 최소 60세로 하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연공서열 대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은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고용조치법을 개정했고, 고용 및 보직 결정시 

연령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연령지침서를 채택하

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 사원의 재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정년 65세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폐지 등, 이 가운데 각 기업이 경영노사 관행에 맞는 적

정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재고

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자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일본기업의 고령자 재고용사례
기업명 재고용사례

후지전기

(富士電氣)

■일본에서 제일 먼저 65세 정년제 도입

■60～65세 근무자에게 현역시 임금의 약50% 지급

도요타 자동차

(豊田自動車)

■60세 정년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기술숙련도를 종합평가

해 63세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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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제작소

(加藤製作所)

■전체직원 90명중 약 40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노인들이 일하기 좋은 작

업환경을 위해 기업시스템전환

■그림을 통한 기계조작으로 고령자라도 한눈에 생산라인을 알 수 있게 하고,

부품자동계산기와 같은 자동화설비를 구매함으로써 고령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기업 시스템 전환으로 노인들의 근로 의욕 향상

신일본제철

(新日本製鐵)

■정년퇴직자 전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인건비부담은 다소 늘지만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제도도입

Ⅲ. 고령자 복지정책, 일본 복지시스템의 전환
1.1. 일본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 
그동안 일본은 서구선진복지국가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스

템을 구축해 왔고 이를 때로 일본형 복지국가라고 통칭하기도 했다.

일본형 복지국가의 특질은 그 형성을 주도한 자민당이 도시의 대기업 노사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과 지방의 보수주의 세력을 포괄하는 정당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민당은 혁신자치단체의 신장 속에서 뒤늦게 복지국가 전

략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민당은 복지정책 자체는 최대한 

억제하여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자민당은 대기

업 특히 노사연합의 자유주의적인 이익추구 때문에 지방 보수 세력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대신하여 공공투자와 중소기업, 유통

업에 대한 보호․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고용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동안 일본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완전고용이 실현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한 외관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세력균형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9). 실제로는 공공사업과 보호·규제를 통해 만들어낸 남

성위주의 고용시스템을 전업주부에 의한 육아, 간병과 연동시키는 의사복지(疑
似福祉)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宮本太郞 2003).

9) 에스핑 엔더슨은 그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역학관계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분석을 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86-94). 일본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의 ‘세계적으로 독특한 혼합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가족주의와 기업복지라

는 점에서는 보수주의 모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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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사회의 각 부분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화 되는 

것을 개인들이 경험한다. 즉, 교육, 노동, 결혼, 퇴직 등 각 단계에서 상호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방통행형’ 사회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한번 벗어

나게 되는 일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따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를 위

해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으로

의 복귀는 힘들다. 즉, 개인의 라이프 설계에 있어서 각 단계간 연결을 돕는 사

회적 안전망이 형식화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형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복지정책을 개발정

책 혹은 경제정책에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데요가 지적한 ‘개발보완형 사회정책’

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Deyo, 1992). 동아시아 복지체제와 관련해서 유

교주의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도 많으며(Jones, 1993), 에스핑 엔더슨은 일본

에서는 유교적인 이념이 보수주의 레짐에서 기독교 민주주의의 기능적 대체물

이 되었다는 견해를 보였다(Esping-Andersen, 2001).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특징적 요소는 구별되나 비교론적으로 본 일본형 

복지국가의 특질은 에스핑 엔더슨의 유형에 비취어 볼 때 미국의 자유주의 모

델과 유사하다. 재정대비 사회지출의 규모나 선별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육아와 수발의 영역을 포함하여 나타나는 가

족에 대한 유대감, 복지제도에서 보이는 직역별 분절화와 계층성의 특징은 보수

주의 모델과도 유사하다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다. 한편으로 고도 성장

기를 포함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정치적인 안정성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도 비교가 가능하다10). 복지국가체제를 

지향하며 고용을 중시하며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정권을 장기화시켰다는 점에

서도 스웨덴의 사민당 정권과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공통적이다11).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본의 복지체제의 성격을 특징짓는다면 보수주의와 자유

10)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이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 전략을 

취한 것은 자유주의 세력(대기업 노사연합)과 보수주의(자민당)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로 사

회민주주의 전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편, 일본의 노동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완전고용에 

가까워도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가족노동자가 고용자의 다수를 차지하여 민간부문과 공

공섹터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창출한 스웨덴과는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일본과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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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급격한 고령화

에 대응하기위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때로는 보수주의쪽

으로, 때로는 자유주의의 양방향으로 정책이 오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여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한 1980년대

의 개혁의 방향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방향으로의 개혁이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한 일련의 정책전개,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전면적인 도

입은 보수주의 입장에서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12).

그림 2) 복지레짐의 경계

출처: Esping-Andersen, 1999, 宮本太郞(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일본의 정책방향은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며 한편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나름대로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현

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는 장기침체상태

로 사회․경제․행정 각 부분에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13).

1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피보험자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40

세 이상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으나 65세 미만자가 보험혜택을 위해서는 해

당 질병과 가령(加齡)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며, 한편 개호단계의 인정을 단계별로 구분하

여 보수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13) 1980년판의 후생백서 를 보면 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라는 부제가 붙어 ‘고령사회를 

안정되고 활력있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변혁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민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

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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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자복지정책 전개과정의 주요 배경과 특징
1960년대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복지수요

를 창출시켰다. 1970년도에 이미 고령화 7%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

년 후반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악화로 복지재정의 억제를 의도한 ‘복지개선

론’, 가족간의 상호부조를 강조한 ‘가족주의적 복지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부터 일본 정부는 서구유럽 복지국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자

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복지 개선론, 가족주의적 

복지론 등의 논리와,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에 의거해서, 공․사의 역할

분담, 자조의 노력을 강조한 복지정책이 80년대에 있어서의 중심적 흐름이 되

었다.

이러한 일본형 복지사회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시장경제원리의 사회 

각 분야로의 도입을 명제로 내세우게 되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서포터

기능을 축소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흐름은 3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무상의 공공서비스를 유

상으로 전환해나가는 시도이다. 한편으로 公私의 역할분담에 대한 개선 민

간활력의 활용 등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민간건설회사를 통한 고급 노인홈의 

건설․판매,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호보험의 판매 등이 실버비즈네스 로 통칭 

화되며 조장되었다.

두 번째, 1981년에 폭력단에 의한 생활보호부정수급문제14)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기화로 화폐급부(현금부조)의 삭감․억제정책이 추진된다. 생활보호 급부

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집행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나 이는 단지 중앙정부의 사무

를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생활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의 부담금 보조률이 1985년에 8할에서 7할로 삭감하였다. 이러한 부담금삭감에 

중앙정부는 적정화 논리로 대응하였으나 의도적인 생활보호비의 억제이다.

마지막으로 제3의 흐름은 사회보험의 억제이다. 특히 의료부문에 있어서 노

14) 생활보호대상자 관련해서 생활보호의 적정실시의 추진에 대해서 라는 123호 통지가 대상

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후생성에서 대대적으로 123호 통지 부정수급시정 캠페

인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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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료비 무료화가 초점이 된다.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에서도 노인보건법안의 

조기성립을 모색하며 조합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자간의 부담의 공평

화, 환자일부부담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험제도를 시급히 실시한다

라는 내용으로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연금수급자에 대응하여 1980년대에 제2차 임시행정조사

회의 방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고 급부수준은 하향조정, 연금개시 연령을 높이

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국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비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기를 거쳐 이

미 성숙기에 이르러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큰 과제가 아

닐 수 없다.

물론 이는 모든 선진 국가가 동일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좀 더 

상황이 다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비율의 상승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고도성

장기에 복지환경의 제도정비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타 경제선진국과 대처방법에 

근본적 차이를 두고 있다. 한편, 타 선진공업국가에 비해 복지환경의 정비가 늦

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작은 정부 에 해당한다. 세계적으로 재정규모의 축소가 

주목받는 시기이나 일본의 재정규모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일본은 1980년대의 조세정책이 법인세를 중심로 하는 자본소득의 ‘증세’로 출발

했다는 점이다15). 따라서 선진 각국이 공통적으로 걸어온 개혁의 방향, 즉 민영

화16), 규제완화, 행정개혁의 주요내용인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권한이

양이라는 방향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1980년대 이후의 정책전개에서 보인 특징으로 시장원리의 확장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계일각에서 강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17). 2000년에 접

15) 임시행정조사회, 1987년.

16) 일본은 국영기업수가 적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면 일부 남아있는 철도 혹은 통신사업정도

이다. 이는 시장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충분히 확대되어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17) 대표적인 학자인 神野直彦(1998)에 의하면 근본적인 시장의 개혁 없이 단지 협력원리를 주

장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시장경제나 경쟁원리에 기반하여 자원이 배분된다

면 강자의 가계에는 많은 양이 약자의 가계에는 적은 양 밖에 분배되지 못한다. 적은 양 밖에 

분배받지 못한 가계는 정치시스템(공공의)안에서 생활보장을 의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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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이러한 기조가 서서히 바뀌게 되며 고민 속에 새로운 협력의 영역 을 

구축하는 방향의 모색이 일본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Ⅳ. 맺음말-새로운 협력의 영역 구축의 시도
일본형 복지국가의 경우, 창출된 고용은 대기업이든 공공사업이나 규제행정

의 혜택을 입은 중소기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남성소득자 위주임은 주지의 사실

이다18). 아울러 육아, 간병의 사회서비스는 최근까지(개호보험실시이전) 남성소

득자의 수입을 기초로 해서 가족 특히 여성이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일

본에서는 이런 시스템형성을 토대로 선진공업국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전업주부

가 증대하였다(落合, 1994).
이러한 일상적인 현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배경은 다름 아닌 급격한 고령

화이다. 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며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정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최우선과제로 복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고용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일반시민에 대한 라이프 찬스 혹은 기초적인 잠재능력의 배분이라는 점을 무

엇보다도 우선시하면서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떤 방

식으로 컨트롤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

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 시대의 선진공

업국가와의 동일한 방향으로 일본도 경쟁원리 및 시장원리를 사회의 구석구석

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1980년대 이후 줄곧 시도해왔다. 때로는 증세 없

는 재정재건 혹은 민간 활력의 도입 , 재정구조 개혁 이라는 명명아래 관에

서 민으로의 공공영역의 이전이 개혁의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희소성을 전제로 정당화되는 경쟁원리에 대한 신념은 고령자정책의 

및 지역사회의 협력원리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모순이다.

18) 맛벌이부부에게는 중과세가 이루어지며 노인간병시설이나 탁아·보육시설이 덜 발달하게 된

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여성은 전업주부를 택하게 되며 일을 하는 경우 정규직보다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일정소득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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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과정을 통해보면 견고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경쟁원리가 최선의 수단이라

는 전제에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오히려 경쟁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비경제적 코스트 즉, 사회적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인식

이 대불황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다. 자민당 연립정부가 고복지수준 정책인 

개호보험을 무리하면서까지 진행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일소하기 위해서 일 것이

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편에서 복지절약책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이며 

기존의 기조와도 다소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쟁주의 방식의 정책전개를 더 이상 확산하고자 하

는 의지는 현재 일본정부에서는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다19). 그렇다고 사회주

의 방식 혹은 보수주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도 없다. 오히려, 일본형 복지

모델 안에서 수렴되어 있는 각 유형의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이념의 문제도 아

니며 단순한 경제 및 재정상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타입의 사회에 있어서 ‘설득’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20)’로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개인과 가족․친족․기업의 각각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강하며 

저축률이 높은 편이며,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에 비해서 높은 개인 부담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일

반적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며 문제는 이러한 경

향이 복지환경에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사회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치관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제로 ‘설득’이 미

래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정책설명

회와 공청회 등에서 일반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정부의 설득은 일본사회에

19) 최근 일본 총선(8.30)에서 보여준 자민당 정권의 추락과 복지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

이 선거에 승리한 점으로 미루어 전반적인 일본국민의 지지대도 자유주의 방식의 개혁에는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현 민주당 정권의 성격으로 미루어 봐도 앞으로 시장

경쟁주의 방식의 정책은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본다.

20)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제기는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혹은 민과 관의 정책적 협력의 모습, 그리고 무

엇보다도 지역 커뮤니티를 재원으로 삼고자하는 시도에서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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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효한 방법으로 통용된다. 한편, 의사결정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상호부조의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에 비춰 볼 때 현세대의 결

정이 미래세대를 규제하는 일이 된다. 세대에 걸친 상호부조정신이 없다면 현세

대의 결정을 미래 세대가 반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의 사용

을 이념과 제도에 의하여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설득과 의사결정을 추가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재개정

을 통하여서 그런 시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설득과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협력의 영역

복지의 협력원리는 타자의 이익이 자기의 이익이 된다는 실천적 전략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정책의 선택과 확산에 이념주의 공방은 그리 크지 않

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각각의 이념에서 보이는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수용하여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고령자복지정책을 통해 함축

되고 있다21). 아울러 설득과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이 복지사회의 협력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협력의 영역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가 기존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인식

시키며 일본형 복지제도의 ‘새로운 협력의 영역 구축’을 서두르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할 사항이다.

2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실버 비즈네스의 영역확장과 구축을 통해 시장경제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을 적극 시도하였으나 개호보험의 도입과 같은 보수주의적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수립,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최근에는 관련법안의 재개

정을 통해 장애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고령자의 라이프 설계를 위한 단계별 

가교구축을 실천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보 전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권리로서

의 인식 전환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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